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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 관련규정조항관련규정조항

시군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 ““도시계획도시계획””으로으로 갈음한다갈음한다.(.(국토기본법국토기본법 제제66조조22항항33호호))

“도시계획”“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 + +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국토계획법 제제22조조2)2)

시군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 당해도시의당해도시의 기본적공간구조와기본적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장기발전방향 제시제시

((국토기본법국토기본법 제제66조조22항항33호호))

도시기본계획

장기적, 지침제시적
비구속적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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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집행적
구속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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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과국토종합계획과 조화조화 를를 이루어야이루어야 한다한다.(.(국토기본법국토기본법 제제77조조))

국토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은국토종합계획은 다른계획에다른계획에 우선우선 한다한다((국토기본법국토기본법 제제88조조))

도종합계획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시군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은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의도종합계획의 기본기본 이이 된다된다((국토기본법국토기본법 제제77조조))

국토종합계획은국토종합계획은 시군종합계획의시군종합계획의 기본기본 이이 된다된다((국토기본법국토기본법 제제77조조))

※기본, 조화, 우선이 된다는 규정을 조율할 만한 실질적 수단의 부재

지역· 부문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분리인정 (계획간 관계, 연계의 명시가 없음) 

기존 공간계획체계의 문제점으로 계획간 위계혼란과 연계부족, 계획체계의 다원화와 실효성 부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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